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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민 안 전 처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 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횡성군

내 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9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111)을 점검·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횡성군청 ○○○○과에서는 2015년 4월 13일 강원도

○○시 ○○로 0000번길 00 0층(○○동)에 소재한 ㈜○○○○과 도급계약(도급

액 726,868천원)을 체결하여 “○○소하천 정비사업”을 추진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

행령 제74조,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,

2016. 1. 19. 시행)」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

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․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

는 점이 있을 경우,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. 도면과 다르게 교량 동바리 설치

교량공 동바리 설치 시 당초 도면과 상이하게 실제 시공시 토사 1.9m 성

토 후 동바리를 시공하여 설치 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시공 수량에 따른 정

산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22,569천원(제경비 포함) 차액이 발생하였다.

111)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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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돌망태 헐기 자재 유용자재로 미 반영

돌망태 헐기 시 발생한 잡석 486의 50%는 현장자재로 유용112)되는 것

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8,241천원(제경비 포함)이 과다

계상되었다.

[표] ○○ 소하천 정비사업 감액 내역
(단위 : 천원)

공 종

설계반영
(제경비 제외)

변경(B)
(제경비 포함)

감액
(제경비 포함) 감액사유 비고

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

계 163,555 132,745 30,810

동바리 1,313 40,013 893 17,444 420 22,569 정산

골재 4,935 123,542 4,692 115,301 243 8,241 과다 계상 유용

조치할 사항 횡성군수는

○○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30,810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고, 사업추진

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112) 돌망태 헐기에서 발생한 잡석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호안공 뒷채움재로 유용


